
[별  1] <개정 2015.5.26.>
염 량 과 과  산정   준(제10조제1항 )

1. 염 량 과 과  산정
염 량 과 과  = 과  × 과 별 과계 × 지역별 과계  

× 별 과계  - 감액 상 과   과징

  비고: 감액 상 과   과징   제4조 7제3항에  과

과 과징  말한다.

2. 과  산정

  가. 과 란 질 염 질  과 함  지 하지 아니하게 

 질 염 질 처리 비용  말하  산정  다 과 같다
과  = 과 염 량 × 연도별 과  단가

  나. 과 염 량 란  제4조 5제1항 전단에 라 할당  염 하량(

하 “할당 염 하량” 라 한다) 나 지정  량( 하 “지정 량” 라 

한다)  과하여 는 질 염 질  양  말하 , 산정  다 과 

같다.
과 염 량 = 과 염 량 × 간

    1) 과 염 량

      가) 과 염 량  다  에 라 산정한 값 중 큰 값  킬

그램  시한 양  한다.
과 염 량 = 량 × 농도 × 10-6 - 할당 염 하량

과 염 량 = ( 량 - 지정 량) × 농도 × 10-6

       비고: 1. 과 염 량  단 는 킬 그램(kg)  하 , 점 

하 첫째 리 지 계산한다.

             2. 량   제4조 6에  조  등  원  는 

염 질  채취하     폐 량( 하 “ 정

량” 라 한다)  계산한   폐 량  말한다. 

             3. 농도는  제4조 6에  조  등  원  는 

염 질  채취하   농도  말하 , 농도

 단 는 리 당 리그램(㎎/L)  한다.

            4. 할당 염 하량과 지정 량  단 는 1 당 킬 그램(kg/

)과 1 당 리 (L/ )  한다.

      나) 량  산정  다 과 같다.
량 = 정 량 × 조업시간 

       비고: 1. 량  단 는 리 (L)  한다.  

             2. 정 량  단 는 당 리 (L/min)  한다.

           3. 조업시간  정하  전 근 조업한 30 간    



폐  시  조업시간 평균   시한다.

      다) 정 량과 농도는 「 경 야 시험․검사 등에 한 」 제6

조에  경 염공정시험 준에 라 산정한다. 다만, 정 량  

산정  가능하거나 실제 량과 뚜 한 차 가 다고 정  경우

에는 다  중 어느 하나  에 라 산정한다. 

        (1) 적산 량계에 한 산정

        (2) 적산 량계에 한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정  경우에는 

지시  운 지 상  시료 채취  직전 근 조업한 30 간  

평균 량에 한 산정.  경우 갑 런 폭우  하여 정 량 

증가가 는 경우 등 비정상적  조업  제 하고 30  산정

할  다.

        (3) (1) 나 (2) 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정 는 경우에는 

해당 사업  용 사용량( 돗 ․공업용 ․지하 ․하천  또는 해

 등 해당 사업 에  사용하는 든 용  포함한다)에  생

용 량․제 함 량, 그 에   폐 가 생하지 아니한 용

량  빼는 에 한 산정

    2) 간

      가) 시 과 지시  다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

염 질  하  시 한 날  그 행  중단한 날

        (1) 지시 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지시  거 지 아니하고 질

염 질  하거나, 처리약  투 하지 아니하고 질 염

질  하는 경우 

        (2) 비  질 염 질  하는 경우

      나)  가)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할당 염 하량 나 지정 량

 과하여 하  시 한 날( 하  시 한 날  알  없  경

우에는 과 여  검사한 날  말한다)   제4조 6제1항 또는 

 제4조 6제4항에  조 , 조업정지 , 폐쇄 ( 하 “조

등” 라 한다)  행 료 정

  다. 연도별 과  단가는 다 과 같다.
연도 질 염 질 1kg당 연도별 과  단가
2004 3,000원
2005 3,300원
2006 3,600원
2007 4,000원
2008 4,400원
2009 4,800원



2010 5,300원
2011 5,800원

  비고: 2012년 후에는 2011년도 과  단가에 연도별 과  산정지  

곱한 값  하 , 연도별 과  산정지 는 전년도 과  산정지

에 경 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  곱하여 산 한다.  

경우 2011년도 과  산정지 는 1  한다.

3. 과 별 과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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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비고: 과   제4조 5제1항에  할당 염 하량에 한 과

량   말한다.

4. 지역별 과계

목 질

등 Ia Ib II III IV V VI

BOD 1 하 
1 과

2 하

2 과

3 하

3 과

5 하

5 과

8 하

8 과

10 하
10 과

과계 1.6 1.5 1.4 1.3 1.2 1.1 1.0

  비고: 목 질   제4조 2제1항에  고시 또는 공고  해당 역  목

질  말한다.

5. 별 과계
1  ․폐

량 규 (㎥)
별 과 계  

10,000 상

․  행 : 1.8

․  째 후  행 : 그 행  직전  과계 에 1.5

 곱한 값

7,000 상

10,000 미만

․  행 : 1.7

․  째 후  행 : 그 행  직전  과계 에 1.5

 곱한 값

4,000 상

7,000 미만

․  행 : 1.6

․  째 후  행 : 그 행  직전  과계 에 1.5

 곱한 값



2,000 상

4,000 미만

․  행 : 1.5

․  째 후  행 : 그 행  직전  과계 에 1.5

 곱한 값

700 상

2,000 미만

․  행 : 1.4

․  째 후  행 : 그 행  직전  과계 에 1.4

 곱한 값

200 상

700 미만

․  행 : 1.3

․  째 후  행 : 그 행  직전  과계 에 1.3

 곱한 값

50 상

200 미만

․  행 : 1.2

․  째 후  행 : 그 행  직전  과계 에 1.2

 곱한 값

50 미만

․  행 : 1.1

․  째 후  행 : 그 행  직전  과계 에 1.1

 곱한 값


